
제 장 주민 등 의견수렴6

주민의견 수렴개요6.1

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6.2



제 장 주민 등 의견수렴6

- 107 -

제 장 주민 등 의견수렴6

주민의견 수렴개요6.1

추진경위6.1.1

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25 36 , 39◦ 「 」

의거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- 2017.07.25 : ( )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- 2017.08.10 : ( )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서 제출- 2017.11.06 : ( )

위생공중보건 건강영향평가 항목 관련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- 2017.12.19 : ( )

공람공고6.1.2

가 신문공고.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여수시 공고 제 호( ) : 2017-1527 (2017.07.27)◦ 

중앙일간지 서울일보- : (2017.07.28)

지방일간지 전남매일- : (2017.07.28)

건강영향평가 관련 추가 공고 여수시 공고 제 호: 2017-2315 (2017.12.01)◦ 

중앙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년 월 일- : (2017 12 08 )

지방일간지 광주일보 년 월 일- : (2017 12 08 )

나 주민공람.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휴일 제외 일간( ) : 2017.07.27~2017.08.21( 21 )◦ 

건강영향평가 관련 공휴일 제외 일간: 2017.12.04~2017.12.27( 20 )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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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공고 및 공람사실 게시.

홈페이지(1) EIASS (www.eiass.go.kr)

그림 공고( 6.1.2-1) EIA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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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청 홈페이지(2)

그림 여수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( 6.1.2-1) ( ( )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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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여수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서 관련( 6.1.2-1) ( ( )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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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공고(3)

가 환경영향평가 초안( ) ( )

중앙일간지 서울일보( , 2017.07.28)

지방일간지 전남매일( , 2017.07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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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서 관련( ) ( )

중앙일간지 아시아투데이( 2017.12.08)

지방일간지 광주일보( 2017.12.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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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설명회 개최6.1.3

가 환경영향평가 초안. ( )

개요(1)

개최일자 년 월 일 목: 2017 08 10 ( )◦ 

개최장소 소제마을회관:◦ 

참석인원 인: 28◦ 

의견제출(2)

의견제출 명: 0◦ 

공청회 개최 요청 명: 0◦ 

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현장사진( 6.1.3-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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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자 명부(3)

-

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( 6.1.3-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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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서 관련. ( )

개요(1)

개최일자 년 월 일 화: 2017 12 19 ( )◦ 

개최장소 소제마을회관:◦ 

참석인원 인: 19◦ 

의견제출(2)

의견제출 명: 1◦ 

공청회 개최 요청 명: 0◦ 

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서 관련 주민설명회 현장사진( 6.1.3-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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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석자 명부 및 주민의견 제출서(3)

-

그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서 관련 참석자 명부 및 주민의견제출서( 6.1.3-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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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6.2

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< 6.2-1> ( )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총괄의견.Ⅰ

본 사업은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제◦

마을 일원에 여수국가산업단지 종사

자와 은퇴자 등을 위해 대규모 주거

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「

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라2 9」

주택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

사업 임(417,654 )㎡

- -

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991◦

소제지구 실시계획 승인 후 장기간에( )

걸친 사업 미시행으로 인하여 주변

여건변화가 크게 발생하였는 바 현재,

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 수요와

공급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

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주택공급

타당성 및 규모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

하여야 함

본 사업지구는 년 여수국가산업1991◦

단지의 배후택지로 지정승인된 이후․

사업미시행이 장기화된 지역이므로,

변화된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주택

수요 및 공급 유입인구 등을 고려,

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음

반영

◦사업예정지는 해양과 인접해 있는 바

해양환경의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

통해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,

생태면적률 상향 교통소음 영향 저감, ,

충분한 공원 녹지 확보 환경기초· ,

시설 연계 등을 통해 사업시행으로

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쾌적한

주거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

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◦본 사업지구 주변 해양환경에 대하여

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저질 각 지점( 3 ),

해양물리 및 부유사 예측 등 영향

예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

수립하였음 또한 대기 수질 소음. , , ,

진동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

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

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

반영

본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환경◦ 「

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25」

제 조부터 제 조에 따라 주민 등의34 43

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본안 제출 시,

에는 관계기관 주민 전문가 등에, ,

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그 반영결과를

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반영 의견에,

대해서는 그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

여야 함

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및 관련-

공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, ․

공람현황 주민들의 제출의견 및,

설명회공청회 결과 등 관련자료․

사본 첨부

본 평가서 초안 및 보완서에 대하여◦

「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 법25」

시행령 제 조부터 제 조에 따라34 43

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,

의견수렴과정과 반영결과 미반영,

의견에 대한 타장한 사유를 명시하

였음

-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및 관련

공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, ․

공람현황 주민들의 제출의견 및,

설명회공청회 결과 등 관련자료․

사본 첨부하였음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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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성구체성실현◦ ․ ․

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평가서를,

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지점,․

예측방법조건 예측시 사용된 계수, ,․

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

제시하고 법규 및 행정계획과 관계

되는 내용 등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

내용 확인이 가능한 관련문서 사본

등을 제시하여야 함

◦본 평가서에 명확성 및 구체성 실현,

가능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성

하였으며 평가서 작성시, 선정한 조사

지역지점,․ 예측방법조건 예측시 사용,․

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,

명확히 제시하고 법규 및 행정계획과

관계되는 내용 등은 그 근거를 기술

하고 내용 확인이 가능한 관련문서

사본 등을 제시하였음

반영

평가항목별 검토의견.Ⅱ

가 자연생태환경 분야.

동식물상1) ․

◦각 분류군별로 계획지구 및 주변

지역에서 실시된 최근 년 이내 문헌6

자료 최소 개 이상 를 추가로 조사( 3 )*

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
-서식 출현이 확인되었거나 가능성이·

예측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상세

한 정보 종명 법정 지정 내용 서식( , ,

예상 지점 계획지구와의 이격거리( ) , ,

관련 도면 등 를 제시)

-환경부 국립습지센터(www.wetland.go.

의 자료를 조사하여 계획지구kr)

및 주변지역에서의 습지 존재 여부를

파악하고 해당 습지의 조사결과를,

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,

습지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

방안을 수립 제시·

각종의 정부 수행 동 식물상 조사* ·

보고서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( ,

륙습지조사 조류동시센서스 생태, ,

계변화관찰지역조사 국립공원 자,

연환경조사 등 국내외 학술논문), ,‧

주변의 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

◦각 분류군별로 사업지구 및 주변

지역에서 실시된 최근 년 이내 문헌10

자료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

하였음

서식출현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에- ․

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였으며,

도면을 첨부하였음

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습지-

지역은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

조사됨

반영

143

~

219

203

214

◦현지조사시기가 제한 월 월 적이고(1 , 3 )

조사지점이 충분하지 않은 바, 아래

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현지조사를

실시하고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

동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·

후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·

제시하여야 함

현지조사는 총 회 월 월 월5 (1 , 3 , 4 ,◦

월 월 를 실시하여 본 사업의6 , 10 )

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영향을․

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

하였음

반영

143

~

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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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종 출현 활동 이 왕성한 시기 에- ( ) *

각 분류군별 해당 전문가들에 의한

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

식생조사 지점이 개소에 불과한- 1

바 양호한 식생지를 대상으로 조사,

지점을 개소 추가하여 식생조사를2

실시

-하천 또는 습지 가 존재할 경우에는( )

하천식생 단면도 조사표를 작성·

제시

조사시기 참고 식물상 봄과 여름* : (

가을 양서파충류 곤충류 포유류- )/ , ,‧

월 월 육수생태계 어류(5-6 , 8-9 )/ ( ,

저서생물류 월 월 조류)(4-5 , 9-10 )/

월 월 월 동계포함(5-6 , 8-9 , 12-2 )

상동( )

본 사업지구 내 대부분 주거지 및-

경작지로 양호한 식생지가 분포

하지 않음 추가 조사를 포함하여( 2

지점에 대하여 실시)

습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지구- ,

내 위치한 소제천에 대한 하천식생

단면도 조사표를 제시하였음

반영

163

~

175

205

~

207

특정야생생물 산림보호법 지정(◦ 「 」

특별산림보호대상종 과 수목원‘ ’ 「 ․

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지정 희귀식물 지자체 지정 보‘ ’,

호자원 한국특산식물 등에 대한 조,

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,

해당 지정종의 서식 여부를 조사·

제시하여야 함

특정야생생물 산림보호법 지정(◦ 「 」

특별산림보호대상종 과 수목원‘ ’ 「 ․

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지정 희귀식물 지자체 지정 보호‘ ’,

자원 한국특산식물 등에 대한 조사,

결과를 제시하였음

반영

160

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실제로◦

오랜 기간 동안 거주한 주민 동장(

또는 마을이장 포함 명 이상 과, 2 )

지역의 관계자 관할 행정관청의 자연(

환경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의 생태

활동가로서 명 이상 를 대상으로1 )

탐문조사를 실시하고 탐문된 종의,

실제 서식 여부 및 그 가능성을 확인

한 후 필요시 영향 예측 및 저감

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◦사업지구 내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과

여수시 자연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

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

반영하고 육상 동식물상에, ․ 대한 영향

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제시하였음․

반영

143

~

232

201

사업 시행 시 야생동물의 이동로,◦

탈출로 및 서식처 등이 단절 훼손·

될 수 있는 바 각 영향요인별로 필,

요한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계획을

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◦

영향요인별로 필요한 생태영향 저감

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

제시하였음

반영

220

~

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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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설치계획은 대상종명 저감하고자- ,

하는 목표 및 내용 저감시설물명,

예 비오톱 생태통로 생태측구( . , , ,

인공둥지 먹이원 및 소형동물 미소,

서식처 돌무더기 나무쌓기 로드킬, , ,

예방용 도로 주의 표시판 등 과 각)

저감시설물에 관한 상세한 설치 정보

구간 위치 설치개수 연장 규격( , , , , ,

형식 등 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) ,

저감시설물명 및 설치지점을 토지

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도면에( )

모두 표시하여 제시

특히 사업시행 시 수달과 삵의 이- ,

동로 단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되는 바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에,

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

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 제시·

텃새 및 여름철새에 미치는 영향을-

저감하기 위하여 인공둥지를 설치

최소 개소이상하는방안을검토( 20 ) 제시·

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※「

환경부 월 참조( , 2010.6 )」

-야생생물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

계획은 대상종별로 각 저감시설물에

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설치위치는

도면으로 제시하였음

-수달보호안내판 및 휴식처 유도,

울타리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

인공둥지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-

반영

220

~

232

227

~

229

222

~

223

◦훼손수목 이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바,

훼손수목과 이식수목현황 수종 수고( , ,

흉고직경 훼손수목수 이식수목수, , ,

이식률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) ,

수목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을

대상으로 이식계획 가이식장 위치( ,

정이식계획 관리방안 등 을 수립, ) ·

제시하여야 함

본 사업지구내 산림식생은◦ 현존식생

도를 기준으로 0.2%(1,012 )㎡ 으로

분포밀도가 매우 낮으며 발생되는,

훼손수목은 약 주로 예측되었음30

-발생되는 훼손수목은 조경식재림

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수량이, 적어

수목이식계획은 제외하였음

반영

216

~

217

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◦

면밀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야간

조명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
-특히 야간조명이 수달 이동로 하천, ,

및 해양에 직접적으로 조사되지 않도록

하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서식·

출현 가능성이 높은 곤충류에게도

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지

않도록 야간조명 저감방안을 수립

빛공해 환경영향평가기법개발※「

연구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월( , 2013.3 )」

참고

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◦

고려하여 배광억제 조명시설 등 저감

방안을 제시하였음

반영

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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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◦사업예정지 내외 생태축 현황을 조사․

하고 생태 이동로 및 연결성이 훼손

되지 않도록 원형보전 및 공원을 조성

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․

안심산 목장성 소제천 가막만으로- ~ ~ ~

이어지는 블루 그린네트워크 구축-

을 위한 개념도와 방안을 기술

기존 인근시가지내 녹지축 가로축- ( )

과의 연결성을 확보방안을 제시

◦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자연경관 문화,

재 등을 고려하여 비훼손구역을 설정

하고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였음

블루 그린 네트워크에 대하여 도면- -

으로 제시하였음

-녹지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공원

및 녹지계획을 수립

반영

220

~

232

230

623

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공사 시◦

및 운영 시의 조사항목 조사지점,

및 조사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·

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시행으로,

인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생태영향을

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된 보전대책

및 저감방안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행

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

하여야 함

야생동식물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- ․ ․
출현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
-야생동식물 및 법정보호종 보전대책․
및 저감방안의 이행현황 조사 결과
법정보호종 서식출현 변화에 따른- ․
추가 보전대책 또는 저감방안의 수립
여부
-중요한 보전지역 법정보호종서식지 등( )
에서의 동식물상 현황 및 변화에․
관한 조사 결과
-중요한 보전지역 법정보호종서식지 등( )
에서의 동 식물상 변화에 따른 추가·
보전대책 또는 저감방안의 수립 여부
-녹화 완충녹지 경관녹지 사면녹지( , , ,
식생복구지 등 공정현황 조사 결과)
-훼손수목 이식현황 이식률 고사율 등( , )
조사 결과
생태영향 저감시설의 설치현황 및-
온전한 기능수행 여부 조사 결과
육수생물의 경우 우기 시 토사유- ,
출로 인한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
으므로 공사 중 우기 시에는 조사
주기 강화 월 회 이상( 1 )
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 별도의 조사-
항목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춘계, /
하계 추계에 각 회 운영 시 춘계/ 1 ,
하계 추계 중 계절 회 조사/ / 2 1

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공사 시◦

및 운영 시의 조사항목 조사지점,

및 조사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·

제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시행으로, 인

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생태영향을

최소화하고 저감대책 등이 적절히

이행되었는지 파악할수 있도록 계획

하였음

-관련 내용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
반영하였음

반영

232

861

~

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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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나 대기환경 분야.
대기질1)

대기질 예측 시에는 최악의 조건을◦
가정하여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인
근 개발계획을 확인하여 누적평가를

실시하여야 함
-배출량 산정시 에서 에서TSP PM-10, N0x
NO2 전환율은 로 가정하여 적용100%

사업지구 인근의 개발계획이 있을-
경우 도면에 이격거리와 함께 명시
-운영 시 이동배출원에 의한 오염물질

발생량 예측 시 이동배출원 자동차(
등 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) (CO,
NOx, SO2 등 를 고려하여 예측, PM )

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지구
내외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영향․ 예측을
실시

공사 및 운영 시 유지목표농도를-
설정하고 초과 시 구체적인 처리대책을
수립 제시·

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영향예측을◦
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,
템을 이용하여 사업지구 인근 개발

계획을 확인 후 누적평가를 실시하
였음
-배출량 산정시 에서 에서TSP PM-10, N0x

NO2 전환율은 로 가정하였음100%
-사업지구 인근의 개발계획을 도면에
이격거리와 함께 제시하였음

-운영 시 이동배출원 자동차 등 에서( )
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고려하여 PM-10,
PM-2.5, NO2, SO2 를 예측항목으로, CO

설정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외 총, ·
개소의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영향20
예측을 실시하였음

국가 및 광양만권 대기환경기준을-
토대로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였으며,
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살수횟수의

증가 등 추가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

반영

304

~

394

◦ 사업지구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시설

및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바,
공사 시 비산먼지 영향이 최소화될
수 있도록 공사 공정별 저감방안을·

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야 함·
-비산먼지 저감시설 세륜 세차시설( · ,
방진시설 등 은 설치계획 위치 제원) ( ,

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)
토사 반입차량의 외부 이동경로에-
대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

◦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해 공사

시 비산먼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
도록 공사 공정별 저감방안을 구체적·
으로 제시하였음

-세륜 세차시설 방진망 등 비산먼지· ,
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 위치( ,

제원 등 으로 제시하였음)
-현재까지 토사 반입차량의 외부
반입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,

필요시 이동경로에 대하여 비산먼지
저감방안을 적용

반영

384

~

394

◦사업지구 북측경계와 동측경계에 완충
녹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,

완충녹지 폭을 도면에 명시하여 구체적인
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도로와 연접한 주거지역 경계부의-

완충녹지에 대하여 폭원 등 계획의
적절성을 검토하고 도로변 녹지조성
계획 위치 폭 길이 등 을 도면에( , , )

상세히 제시
※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 녹지·「
검토 가이드라인(‘15.6.5)」 참조

◦사업지구 북측경계와 동측경계에 완충
녹지를 추가로 조성하였으며, 완충녹지

폭을 도면에 명시하여 제시하였음

도로와 연접한 주거지역 경계부의-

완충녹지에 대하여 폭원 등 계획의
적정성을 검토하여 도로변 녹지조성
계획 위치 폭 길이 등 을 도면에( , , )

제시하였음

반영

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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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◦가장 인접하여 위치하는 안심초교A-2( ,

이격거리 에 대하여는 비산먼지가17m)

많이 발생하는 토공사 시 사후환경

영향 조사주기를 강화하는 방안을

강구하여야 함

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A-2◦

안심초교 이격거리 지점에 대( , 17m)

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를 강화

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

반영

393

~

394

온실가스2)

사업특성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, ,◦

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

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

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

수립제시 이행시기 이행주체 등( , )․

하여야 함

-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

시설 태양열 지열 등 도입 에너지( , ) ,

절약형 건축물 설치 빗물이용시설,

설치 공원녹지 확보 옥상녹화 등, ,․

적극 고려

-저감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저감, 효

과 모니터링 방법 저감목표 달성이, 어

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치계획을 사

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

◦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저감

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

-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

시설 태양열 지열 등 도입 에너지( , ) ,

절약형 건축물 설치 빗물이용시설,

설치 공원녹지 확보 옥상녹화 등, ,․

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임․

-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의 이행

여부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

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사

항목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, , 사

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였음

반영

395

~

415

다 수환경 분야.

수질1)

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하류◦

수계소제천 가막만 환경보전해역( , 등에)

영향이 예상되는 바 토사유출, 등으로

인한 영향을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저

감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본 사업지구 주변 해역이 환경보전◦

해역이며 주변 어업권 분포 등을,

고려하여 공사시 부유사확산범위를

수치모형실험을 통해 모의하였으며,

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시 1 /L㎎

이상 가중농도 분포는 반경 이내로500m

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업권에

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

예측됨

( 해양환경 부유사확산 수치7.3.2※「 」

모형실험 결과 참조)

반영

419

~

498

-사업지구 내 토양에 대한 입도분석을

통해 유출토사의 이상 제거가80%

가능하도록 침사지 설치계획을 수립

유출토사 포착률 를 고려한 대상80%◦

입경 를 적용한 침사지 산정0.007mm

결과 침사지 개소의 총, 4 소요면적

는 사업지구 면적144,705㎡ 417,654㎡

대비 를 차지35% 하므로 현실적으로

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

475

~

4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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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상동( ) 따라서◦ 토사의 대표입경을 로0.2㎜

설정하였을 때의 침사지 용량으로

설치하고 침사지 설치 전, 토사유출

가중농도 의 제거135.8 /L 80%㎎ 가능토록

침사지 유출수의 하천 유입지점에

이중 오탁방지막을 추가 설치하여

토사유출에 대한 소제천 및 하류수계

로의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

반영

475

~

479

-토사유출 시 유출수계를 명확히 제시

하고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,

및 저감시설 설치 후 저감효과를

분석 필요 시 용량 증대 및 다단설(

치 검토)

◦토사유출시 유출수계를 명확히 제시

하였으며 부유사 확산수치모형실험을,

통해 저감시설 설치 전후 하류수계에

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음

475

~

498

588

~

597

-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저감

방안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방지막( ,

설치 등 을 수립하고 저감시설 세륜) ( ·

세차시설 방진시설 등 설치계획, )

위치 제원 등 은 구체적으로 제시( , )

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저감시설-

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475

~

498

◦사업예정지 내 외 지하수질에 대한·

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,

영향예측 후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·

제시하여야 함

◦사업지구 내외 지하수질 조사를 실시한․

결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생활용수 을, ( )

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,

업계획에 지하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

있는 공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아

지하수 영향예측은 제외하였음

반영

419

~

440

기존 차집관로가 가까이 위치하고◦

있는 바 공사 시 현장사무소 등에서,

발생하는 오수는 가급적 공공하수

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·

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

-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 운영·

할 경우 처리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

예측하고 하류수계 소제천 해양( , )

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류수

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

◦공사시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

오수는 가급적 공공하수처리장으로

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·

검토하고 있으며, 공공처리시설로

연계처리 불가시 현장사무소 부지 내

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｢

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의[ 3]｣ 개인

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(50㎥

미만 보다 강화한) BOD 10 /L, SS㎎

으로 처리후 방류할 계획임10 /L㎎

반영

481

운영시 필요한 용수 일 는(3,325 / )◦ ㎥
학용정수장을 통해 심곡배수지를 경유
하여 공급할 계획인 바 사업 완료,
시기를 고려하여 용수공급 가능여부를
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자료를 제
시하여야 함

운영시 필요한 용수 일 는(3,325 / )◦ ㎥
학용정수장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,
여수시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
배수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

부분

반영

483

~

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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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-용수공급시설의 공급대상구역 현재,
용수공급량 용수공급시설 여유용량, ,
용수공급구역내 거주인구와 추가
개발계획의 변화 연도별 용수공급의,
변화 등을 조사하고 사업 완료시기,
용수공급시설 용량의 적정성을 분석·
제시

-학용정수장은 년부터 수요량 대비2010
시설용량이 작아 둔덕정수장의 여유,
분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용수공급,
가능여부를 여수시 관계부서와 검토․
협의하고 있음

부분

반영

483

~

485

◦운영시 발생하는 오수 일 는(2,513 / )㎥

여수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

계획인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,

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

협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시하여야 함

-하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구역 현재,

하수발생량 하수처리시설 여유용,

량 처리구역내 거주인구와 추가,

개발계획의 변화 연도별 하수발생,

변화 등을 조사하여 하수처리시설

용량의 적정성을 분석제시․

◦운영시 발생하는 오수 일 는(2,513 / )㎥

여수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

계획임

본 사업지구 목표연도 년 의- (2030 )

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은

일 유입되는 계획하수110,000 / ,㎥

량은 일로써 일94,685 / 15,315 /㎥ ㎥

여유량이 있어 본 사업지구 하수발

생량은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

예측됨

여수시청 하수도과와 본 사업지구◦

계획 하수량에 대한 여수공공하수처리

시설 연계처리 가능여부를 여수시 관계

부서와 검토협의하고 있음․

부분

반영

486

~

489

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를 직접◦

해양으로 방류하거나 소하천으로 방류

할 계획인 바 우수의 적정배출 여부를,

확인하고 우수처리계획 평면도 저( ,

류지 설치계획 등 을 구체적으로 수)

립 제시하여야 함·

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우수는 사업◦

지구가 동저서고의 지형으로 자연유

하가 가능하며 우수처리계획을 제시

하였음

반영

473

~

496

◦본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「

관한 법률 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」

신고 대상사업인 바 사업지구에서,

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처리

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·

야 함

-운영 시 우수처리계획 평면도를 제시

하여 저감시설이 적절히 배치되도

록 계획

◦본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「

관한 법률 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」

신고 대상사업으로 여과형 비점오염

저감시설 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음2

-운영시 우수처리계획 평면도상 우수

유출부 하단에 비점오염점감시설을

설치하여 초기우수로 인한 비점

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계획

하였음

반영

491

~

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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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이◦

증가하므로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

위해 저영향개발(LID, Low Impact

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Development)

하여야 함

녹지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- ·

강우유출수가 침투체류할 수 있는․

식생수로 침투도랑 식생저류지, ,

등의 적용 검토

인도의 가로수 등에는 식생체류지- ,

나무여과상자 등의 적용 검토

주차장 등에는 투수성 포장 등의-

적용 검토

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물 자원의-

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생태면적률,

확대를 위한 옥상녹화 등을 적극적

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

※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(LID)「

기법 적용 매뉴얼 환경부(2013, )」,

저영향개발 기법의 환경영향(LID)「

평가 적용 방안 을 참조(2014, KEI)」

본 사업시행시 저영향개발(LID, Low◦

Impact 기법을 적극적으로Development)

검토도입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한․

기법을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비점,

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이므로 설치

신고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수립한 설치

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

반영

491

~

496

◦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

전후 추가적인 오염원을 예측하고․

총량관리계획상 부하량을 산정하여

제시하여야 함

◦본 사업지구는 남해 연안 수계로 수질

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해당되지

않음

사업시행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-

비점오염물질 산정결과 BOD 18.850

일/㎏ 일로 산정되, T-P 0.3499 /㎏

었음

반영

423

470

~

472

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◦

소하천 일부구간이 이설될 것으로

예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

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바 소하천,

이설 여부를 제시하고 이설 시 가급

적 하천의 자연성 훼손 및 선형 변형

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·

하여야 함

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여부를 제시-

-하천 양안으로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

등친환경적 하천정비계획을수립·제시

◦소제천 이설계획은 상위계획인 “여수시

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여수시( ), ,

2 상의018” 소하천설계기준 및 사업

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

-“여수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( ),

여수시, 2018” 반영여부를 제시하였

으며 소제천 양안으로, 수변공간을

활용한 수변공원 계획하여 충분한

완충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음

반영

447

~

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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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사◦ 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공사시 및

운영시의 조사항목 조사지점, 및 조사

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·제시하여야

하며 사업시행 전후, ․ 환경영향에파악할

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· 야 함

-공사시 침사지 유출수가 수계로 유입

되는 지점의 수질조사를 실시

-공사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

관리현황

공사시 저감방안 침사지 오탁방지막- ( ,

등 의 이행현황 저감시설 유입전) ( ·

후 수질 등 조사결과)

공사 및 운영시 지하수질에 대한-

조사결과

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-

설치 및 유지관리현황 유입 유출수( ·

수질 등)

사◦ 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공사시 및

운영시의 조사항목 조사지점, 및 조사

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,

사업시행 전후․ 환경영향에 파악할 수

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

-관련 내용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

반영하였음

반영

497

~

498

861

~

873

해양환경2)

◦사업예정지 전면 해역은 해양환경관리

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인 바 시설

설치제한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철저히․

확인하고 여수시 연안관리지역계획에,

따라 설정된 연안해역 용도와 기능구,

주변 어장분포 및 시설물 현황 등을

파악 제시하여야 함·

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◦

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계획 상,

폐수배출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바,

해당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. ,

여수시 가막만 연안은 보전연안해역

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어장분포,

등을 제시하였음

반영

499

~

505

◦해수면 상승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,

재해에 영향이 받을 수 있는 바 연안과,

인접한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은 이격

배치하고 공원녹지를 배치하는 등의․

적절한 토지이용 저감방안을 수립·

제시하여야 함

◦본 사업지구는 해양과 인접하여 위치

하고는 있으나 주거 및 상업시설,

등을 소호요트장 및 선착장 차선, 4

도로 등을 감안하여 해안선으로부터

충분히 이격하여 배치하였음

반영

607

~

626

사업예정지는 해안과 인접해 있어◦

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

해양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

바 사업예정지 전면 소제천 하구,

및 오염물질 유출예상지점을 중심으로

해양수질 및 저질 그리고 해양생태계

특히 저서생물에 대한 정밀조사( , )

에 대한 현황조사 최소 지점 이상( 3 ,

가능한 계절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함2 )

사업지구 전면 가막만 연안을 대상◦

으로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생태계에,

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

해양수저질 조사- : 2018.6.4․

해양생태계 조사- : 2018.5.14~15

반영

499

~

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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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사업예정지 주변 해안은 해양생태계◦

적으로 중요한 가막만 환경보전해역

으로 하계 저층 빈산소수계가 발생

하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역인 바,

정확한 영향예측을 통해 적절한 저감

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-하계 저층 무산소 발생특성 파악 제시·

공사 시 토사 등이 해양으로 유입-

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배수유역별,

최종유출지점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을

충분히 마련 제시·

배수유역 토사유출량 산정 및· ,

해양물리조사결과 등을 토대로

최악을 가정한 부유사확산에 대한

평가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

대책을 제시

·해양물리 조사지점은 부유사 확산

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

대표지점을 선정

부유사확산범위와 주변 양식장·

현황을 중첩하여 제시하고 영향

여부를 분석 제시·

사업지구 주변 해안의 현황을 파악◦

하기 위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해양(

환경조사연보 를 실시) 하였음

본 사업지구와 인접한 조사정점에서-

하계 염분 감소 및 영양염류 등이

소폭 증가하였으나 저층산소포화도의,

경우 수온상승기에도 로 나타나130%

식물플랑크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

추정됨

한편 해양저질의 현지조사 및 문헌- ,

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퇴적물 내,

유기물 오염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

되었음

본 사업지구 주변 해역이 환경보전-

해역이며 주변 어업권 분포 등을,

고려하여 공사시 부유사확산범위를

수치모형실험을 통해 모의하였으며,

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시

이상 가중농도 분포는 반경1 /L㎎

이내로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500m

어업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

것으로 예측됨

반영

577

~

594

◦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평가 시 현황

조사 지점을 중심으로 사업시행 전·

후 환경영향에 분석 파악할 수· 있

도록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, , ,

조사주기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-사업지 주변 조간대를 중심으로 저서

생물에 대한 정밀조사(line transect

법 를) 실시

-해양 수저질 및 동식물상의 조사정점․ ․

개 외에 외측에 개를 추가3 SW-1 1

수저질 조사항목 선정 시에는 해양- ․

환경기준을 고려

평가시 현황조사 지점을 중심으로◦

사업시행 전후 환경영향에 분석파악․ ․

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

수립하였음

연성조간대 조사의 경우 개 선상- , 3

으로 하여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함

해양 수저질 및 해양동식물상의 조사- ․ ․

정점을 추가하였음

해양 수저질 조사항목 선정시 해양- ․

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함

반영

599

861

~

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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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라 토지환경 분야.

토지이용1)

◦본 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「

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」

사업의 성격상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인

바 최소 계획생태면적률은 이상, 40%

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·

제시하여야 함

사업대상지역의 현재 상태의 생태-

면적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

계획생태면적률을 상향 조정 현재(

상태의 생태면적률이 높을수록 상향

조정폭을 크게 계획)

필요 시 생태면적률 제고를 위한-

건축계획 및 단지계획 가이드라인

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( , ,

등 을 작성 제시) ·

◦본 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「

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나,」

사업의 성격이 약 년 이상 사업미집행20

되어온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

이므로 도시의 개발 중 구도심개발‘ ’

사업 를 적용하였음30%

-현재 생태면적률은 이며 사업59.8% ,

시행 후 계획 생태면적률은 로30.9%

예측됨

환경영향평가서의 계획 생태면적률은-

건축물의 옥상녹화 및 주택건축시

추가로 조성하는 조경녹지 등은 제외

된 목표이므로 사업시행시 초과달성

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부분

반영

627

~

631

◦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 및 소음 등의

영향 저감을 위해 가능한 공원 녹지를·

추가 확보 가급적 공원 녹지율( · 30%

이상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)

하여야 함

◦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 및 소음 등의

영향 저감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공원·

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였음

반영

623

~

625

사업특성 및 규모 관련규정 등에,◦

따른 공원 녹지 확보율의 적정성을·

검토 제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·

위하여 공원 녹지를 추가 확보하는·

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제시하여야· 함

◦공원 녹지 확보율은 주변지역이·

생태축 등을 고려하고 상위계획 등을

고려한 종합개발지표를 기준으로 조성

계획을 수립하였음

반영

608

~

631

토양2)

사업예정지 내 철거 대상 지장물 중◦
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「

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 호( 2016-115 )」

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

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현황을

파악하여 제시하고 적절한 처리대책을

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-조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료조사,

현장조사 청취조사를 통해 토양,

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필요시,

실측조사를 통해 오염도를 확인

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‘ (※

제 호 을 참고2014-182 )’

본 사업지구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◦

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(

제 호2016-115 )」에 따른 토양오염유발

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

본 사업지구내 지장물은 단독주택- ,

창고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유소,

등 토양오염울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

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

반영

633

~

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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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◦비옥토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

공사로 인한 비옥토 유실을 방지하기

위한 적극적인 보전계획 및 활용방안을

수립 제시하여야 함·

-채취 대상구역 선정 채취 범위 심도, ( )

및 회수율 채취방법 및 시기 유실을, ,

최소화하기 위한 보관 및 운반 방법,

재활용 용도 재활용 가능지역 재활, ,

용량을 반영한 재활용 계획 도면( ),

적정 사용 여부 재활용률 재활용( ,

세부내용 등 를 모니터링하기 위한)

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
개발사업과 표토자원 관리 환경‘ (※

포럼 Vol. 19, No.5, 2015,

를 참조KEI)’

◦비옥토 발생량(29,158.2 )㎥ 을 정량적

으로 예측하였으며 보전 및 활용방안을,

제시하였음

채취 대상구역 범위 회수율 등은- , ,

개발사업과 표토자원 관리 환경‘ (

포럼 를Vol. 19, No.5, 2015, KEI)’

참조하여 산정하였으며 활용계획, ,

적치장 위치도 등을 제시하였음

반영

643

~

647

지형 지질3) ·

◦사업지구 북동측은 과다한 절토사면이

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조정 단차조성, ,

절성토계획 조정 등 지형에 순응하는․

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자연지형의

인위적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

지형 훼손 및 재해 산사태와 사면붕괴(

등 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) ·

제시하여야 함

사업지구 북동측은 과다한 비탈면이◦

발생하지 않도록 옹벽설치계획을 수립

하여 옹벽 상단은 훼손하지 않도록

공사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인위.

적인 변화를 최대한 배제하고 산사태

및 사면 붕괴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

하였음

반영

650

~

683

◦주요 절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․

사면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

대상사면의 지질구조 지층의 주향(

및 경사 엽리 편리 단층 절리 등, , , , )

등을 고려하여 사면안정분석을 실시

하고 사면불안정 예상 시에는 절성토․

규모축소 사면보강 등 현장 여건에,

맞는 사면안정대책을 수립 제시· 하여

야 함

대상사면의 지층 심도별 적용 사면-

기울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안정 해석

시 사용한 모델과 결과를 등고선으로

기재

사면 안정 해석 시 사용한 지층 별-

입력 지반 물성 단위중량 내부마찰각( , ,

점착력 탄성계수 간극비 포아송비등, , , ),

조건 별 지하수위 조건을 기재하여

해석결과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

◦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사면안정분석을

실시하고 적절한 사면의 규모 옹벽,

설치 등 적절한 보강대책을 수립하였음

대상사면의 지층 심도별 적용 사면-

기울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안정 해석 시

사용한 모델과 결과를 등고선으로

기재

사면 안정 해석 시 사용한 지층 별-

입력 지반 물성 조건 별 지하수위,

조건 등 해석결과를 제시하였음

반영

650

~

683

657

~

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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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◦연약지반 등 지반 불안정 지역이 존재

할 경우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

할 수도 있는 바 토질조사 자료를,

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

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불안정이

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 및 공사

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 제시·

하여야 함

-지반 연약지반 포함 의 안정성여부는( )

현장조사와 시추조사 결과를 검토

하여 판단하고 지반불안정 예상 시

보강대책을 수립

-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이 필요한

구간에 대해서는 처리대책에 대한

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상기 구간에․ ․

적절한 대책 처리기간 재료수급방안( , ,

안정성 등을 고려 을 수립제시) ․

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연약지반-

처리대책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

◦사업지구내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은,

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

으며 지반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,

지반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-

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은 없는 것-

으로 조사됨

반영

657

~

683

마 생활환경 분야.

친환경적 자원순환1)

공사 시 공정별 지장물 철거 시설( , /◦

건축공사 등 로 발생되는 폐기물발생)

량을 성상종류별로 산출하여 구체적인․

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-

및 인근의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등을

고려하여 처리계획 소각매립재활용( ․ ․

량 률 을 수립 제시( )) ·

-공사 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병,

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을 예측

하고 수집보관운송 등 적절한 처리․ ․

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·

-지장물 철거 시 폐석면 및 유해화학

물질 수은 등 과 같은 유해성( , PCB )

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유해성

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적절한

처리계획을 수립 제시·

공사 시 세륜시설 및 침사지에서-

발생하는 건설오니 또는 건설폐토석

등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리

계획을 수립 제시·

◦공사시 공정별로 발생되는 폐기물

발생량을 성상 종류별로 산출하여 처리·

계획을 수립함

-여수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자료가“ ”

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처리, 현황 통계

자료를 인용하여 목표 재활용률

을 제시함(99.0%)

-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폐비닐 발생량

톤 을 산정하였음(4.07 )

지장물 철거전 사전수거하여 관련-

법에 의거하여 위탁처리하겠음

-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

폐석면 수은 의( , ,PCBs) 발생량을 정량

정성적으로 예측· 하고 적절한 처리

계획을 수립 제시함·

-공사시 세륜시설 및 침사지에서 발생

하는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의 재활용

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른 재활용방안을

제시하였음

반영

695

~

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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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◦

하고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

현황과 연계하여 처리계획을 구체적

으로 제시하여야 함

◦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.43

톤 일/ 로 산정되었으며 여수시 생활

폐기물처리시설에 전량 처리할 계획임

반영

714

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정책이 지속◦

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주차장 및,

도로 등 순환골재 사용이 가능한 시

설물에 대하여 순환골재 활용방안을

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

본 사업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◦

공사에 해당되어 공사시 순환골재

사용용도별 의무사용량을 제시하였

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,

이행하겠음

반영

706

~

710

소음진동2) ․

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◦ ․

피해 진입도로 포함 가 우려되는 모든( )

정온시설 문화재 사육시설 교육시설( , , ,

주거시설 정밀기기 운영시설 등, )

분포현황을 도면 지형 현황을 파악(

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 과)

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

◦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의․

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을 예측

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사시 정온,

시설은 예측조건을 횡단면도로 제시

하였음

반영

722

~

725

공사 시 고층 정온시설 프레지던트(◦

아파트 등 에서의 소음예측 시에는)

투입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

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

소음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·

제시하여야 함

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도-

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는 시설에

대한 다양한 추가대책 소음현황판(

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및 이를, )

담보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계획을

수립 제시·

공사 시 고층 정온시설 프레지던트(◦

아파트 등 에서의 소음예측 시에는)

투입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

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

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였음

공사시 저감대책으로 가설방음판넬-

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치후,

에도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는

장비의 분산투입 이동식 방음벽,

등을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

반영

722

~

729

759

~

763

◦발파공사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시행

할 경우에는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․

진동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

이를 토대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·

제시하여야 함

-발파예정지역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

성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감한․

시설물 사육시설 문화재 위험물( , ,

저장소 정밀기기 사용시설 등 의, )

용도 및 상태 노후정도 등을 면밀히( )

조사

구체적인 발파계획은 수립되어 있지◦

않으나 발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,

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영향예측을

실시하였음

-발파예정지역을 기준으로 주변 정온

시설에 대한 목표기준을 설정하고

적용가능한 발파공법을 예측하였으며,

추후 구체적인 발파지점 및 공법

선정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영향

정도를 파악한 후 결정할 계획임

반영

730

~

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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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각 시설물별로 허용이 가능한 한계-

소음진동도를 최근의 중앙환경분쟁․

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및 법원 판례

등을 참조하여 시설별로 환경목표

기준 설정 특히 사육시설 문화재( , ,

노후시설 등)

-발파 예상 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

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의

영향지역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

제시

각 시설물별 환경목표기준을 고려-

하여 발파공법 발파기간 일 발파( ,

횟수 등 결정)

-발파소음 및 진동의 목표기준은 환경

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를 적용

하였음

발파예상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-

거리에 대하여 표와 도면으로 제시

하였음

발파소음진동 예측결과에 따라 발-

파공법을 대략적으로 선정하였음

반영

730

~

734

운영 시 사업지구 내 정온시설 공동(◦

주택 등 에 대한 도로소음 기준 초과에)

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정온시설의,

형상 및 배치 등의 정보를 현실적으로

반영할 수 있는 차원 소음예측모델3

적용하여 소음영향을 정확히 예측한 후

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․

-사업부지 내외 정온시설에 교통소음․

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

도로의 교통소음 영향을 예측

교통변화가 예상되는 도로주변의-

정온시설 현황 파악

정온시설별 환경목표기준 설정-

근거 포함( )

목표연도까지 서비스 수준에 따른-

연도별 구간별 시간대 시간 별/ / (24 )

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

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

※각 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 및 차속을

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해 산출

이력사항 명기( )

-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을

대상으로 도로소음 피해를 최소화

하기 위한 다각적인 저감대책 건축선(

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확보 저감, , 시설

설치 등 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) ·

※소음저감대책 시설 은 건축선 이격( )

거리 완충녹지 폭 저감시설 설치, ,

위치 및 제원 연장 높이 재질( , ,

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면 표시) ( )

◦운영시 사업지구 내부 및 외부 도로에

의한 교통소음은 차원 소음예측3

모델 을 적용하여 영향을(Soundplan8.0)

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

본 사업시행시 신설도로는 없으며- ,

교통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

정온시설을 선정하였음

-목표년도 년 기준 장래교통량을(2029 )

산정하여 영향예측시 적용

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을 구분하여-

목표기준을 설정 근거제시( )

목표연도별 장래교통량 예측결과-

중 최대 교통량이 발생하는 년을2029

적용하였음

※각 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 및 차속,

교통영향평가서 작성자 명단을 제시하

였음 이력사항 명기( )

-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

대하여 방음벽 설치계획(6.0~8.0m,

을 수립하였으며 완충녹지 외800m) ,

건축선 추가이격 을 저감(15.0~35.0m)

대책으로 제시하였음

관련 도면 제시※

반영

735

~

768

734

~

740

759

~

7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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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-저감시설 설치 후 정온시설별 층별( )

예측소음도를 제시하고 환경목표기준

주 야간 과 비교 제시( · ) ·

-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공동주택의

저 중 고층 소음도 측정 반영· ·

-저감시설 설치 후 정온시설별 층별( )

예측소음도 결과 및 환경목표기준

주 야간 제시( · )

-공동주택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중층

소음도 측정은 운영시 사후환경영향

조사기간동안 분기마다 해당 주민의

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,

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

따라서 층 및 옥상 측정결과가- , 1

목표기준에 근접하여 소음피해의

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거,

시설의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추가

측정을 실시하고 저감대책 등을 협의

할 계획임

반영

759

~

769

857

~

869

◦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아래 사항을

반영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함․

-조사지점 선정근거 명기 예측결과가(

환경목표기준에 하향 근접하여 저감

대책에서 제외된 지역 저감대책을,

수립하였으나 환경목표기준에 근접

하는 지역 발파와 같이 충격 소음, ·

진동이 발생하는 지역 신뢰성이,

부족한 보정계수가 사용된 지역,

작업시간 제한 등 공사장 관리가

요구되는 지역 예측결과의 불확실,

성이 높은 공종이 시행되는 지역,

저감효과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

지역 등)

조사 시기 및 빈도 설정 근거 명기-

해당 공종 또는 조사 목적을 달성(

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

있도록 설정)

-조사 기간 설정 근거 명기 실측값이(

안정적으로 환경목표기준을 만족

하는 때)

공사 시 및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- ․

고층 정온시설에 대한 층별 소음측정

계획을 포함

공사 시 및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-

조사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시설명( ,

주소 좌표 층수 등 를 명시, , )

◦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관련 내용을

반영하여 수립제시하였음․

-관련 내용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

반영하였음

반영

769

861

~

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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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경관3)

◦본 사업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「

경관 심의지침 월 환경부 에(2015.8 , )」

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인 바,

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영향

예측 후 적절한 저감방안 및 경관향상

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
-건축물이 입지함으로써 주변경관에의

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면

구조와 각 조망점에서의 스카이라인

변화여부를 검토하고 스카이라인

확보방안을 수립제시․

바람길 및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토-

지이용계획 및 공동주택 배치계획

수립제시․

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스-

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

부지 내 위치한 고층 공동주택의

층고계획 조정제시․

◦본 사업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「

경관 심의지침 월 환경부 에(2015.8 , )」

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인 바,

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영향을

예측하였음

-건축물이 입지로 인한 주변경관에의

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

배치와 각 조망점에서의 스카이라인

변화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

바람길 및 통경축 등이 확보되도록-

토지이용계획 수립하였으며 구체,

적인 공동주택 배치계획은 환경

영향평가시 실시한 소음진동 일조,

장해 예측결과 등을 참조하여 수립

할 계획임

-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구체적인

건축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므로,

영향예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

한 층고 계획을 수립하겠음

반영

770

~

814

위생공중보건4) ․

◦사업지구는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내에

위치해 있는 바 주민 건강에 영향을,

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현황조사

및 위해도 평가 등을 토대로 주거지

로서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

◦ 본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배후

도시 기능을 위해 산업입지 및「

개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조성」

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암성물질

및 비발암성물질 등의 배출이 없음

반영

815

~

826

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인구주거산업. ( )․ ․ ․

본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에◦

따른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인 바,

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상근

근로자 수와 현재까지 조성된 배후

단지의 규모를 비교하여 금회 추진

되는 배후지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

검토 제시하여야 함·

본 사업은 과거 여수국가산업단지의◦

배후택지로 지정되었으나 사업미집행이

장기화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

주변 개발여건의 변화 유입, 인구의

재예측 관련 상위계획 등을, 반영하여

개발지표를 재설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

하였음

반영

847

~

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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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환경부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에 죽림,◦

지구 및 웅천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바,

여수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수요·

공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제시·

하여야 함

-여수시와 인근 지자체의 주택보급률

변화 조사 추진 중 혹은 계획 중인,

산업단지 교육시설 등 인구유발,

사업 현황 조사 추진 중 혹은 계획,

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 조사 최근에,

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의 분양률

조사 여수시와 인근 지자체의 계획,

인구와 현재 인구 비교 등을 토대로

적정한 규모 제시

본 사업지구의 계획인구는 여수국가◦

산업단지의 규모 증가 그 외 사업,

으로 발생하는 총 유입인구의 50%,

이주가 필요한 대상지역 주민 등을

고려하여 산정하였음

그외 유입인구 중 는 기 조성된- 50%

택지 또는 시가지로 유입된 것으로

가정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시,

하였음

반영

847

~

858

◦사업대상지내에는 소제마을 세대 과(97 )

송소마을 세대 가 위치하고 있어(24 )

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

바 이주대책 이주대상자 수 공사, ( ,

시 주거대책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,

적인 계획목표시점 등 및 이주와)

관련된 주민 갈등 최소화방안 이주(

대책 공지 등 을 구체적으로 수립) ·

제시하여야 함 끝. .

◦사업지구 내 이주자는 인으로 추정443

하고 있으며 거주형태별로 구분하여,

사업지구내 필지형단독형 주택을 공급․

할 계획임

-사업계획 확정 후 대상주민들을 대상

으로 이주자택지 신청 및 협의절차를

실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여수,

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

이므로 대상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

수용할 계획임

반영

847

~

858

초안 전라

남도

평가서상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◦

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

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

최소화 되도록 해야함.

◦평가서상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

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으로

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

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

반영

220

~

232

자연환경보전법 제 조에 의거 생태46◦

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

시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일20

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 도 동부지역

본부 환경보전과 에 승인내역 또는( ) (

변경면적 을 제출하여야 함) .

※제출대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:

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

자연환경보전법 제 조에 의거 생태46◦

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

되므로 사업 승인시 일20 이내에 제출

하겠음

추후

반영

◦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 및( )

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반영 여부( )

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해야 함.

◦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 및( )

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반영 여부( )

등을 검토협의하고 있음․

부분

반영

483

~

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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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전라

남도

공사시 자연지형 변화 식생훼손 및,◦

토사유출에 따른 동식물상 법정보,․

호종 삵 수달 등 생태계 등에 영향이( , ),

예상되므로 각 영향요인별로 적절한

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.

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◦

각 영향요인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

수립하였음

반영

893

~

904

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◦

확산 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,

오염물질로 인해 소제천 남해 가막, ( 만)에

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․ 가배

수로 및 침사지 설치 공사시기 조정, ,

오탁방지막 설치 등 적극적인 저감

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.

◦공사시 수환경에 발생하는 직간접․

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배

수로 및 침사지 설치 중 오탁방지막, 2

설치 등을 수립하였음

반영

473

~

496

◦공사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, ,․

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

먼지로 인하여 주변 피해를 최소화

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

방진망 세륜시설 등 을 설치하고( , )

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.

◦공사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, ,․

야적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영향을

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

억제시설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살수( , ,

차 운영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)

반영

384

~

394

◦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으로 인해․

인근 정온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

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

주민 설명 및 별도 저감방안 수립

등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.

◦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진동․

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가설,

방음판넬 및 이동식 방음벽의 설치,

방음벽 및 추가 건축선 이격 등의 저감

대책을 수립하였음

반영

759

~

768

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◦

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, ,

분뇨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하고

훼손되는 임목은 최대한 재활용하여

폐기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.

◦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은

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

처리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

대책을 제시하였음

반영

706

~

716

◦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모든 인허가는․

사전에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.

◦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모든 인허가는․

사전에 득하고 시행하겠음

추후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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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계 속< 6.2-1>

구분
의견

제출자
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( ) 비고

초안 이경남 협의회 심의의견에 본인이 제시했던◦

해양 생태계 조사에 관하여 여수시

측에서는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였

으나 해양 조사에 관련된 문헌 자료에,

대해 그 자료가 언제 조사되었는지

알 수 없고 또한 해양 생태계는 외부의,

물리적 요인 간척 매립 시설물 설치( , , )

등으로부터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난

자료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현재 생

산량을 파악하는데 미흡하므로 현재

시첨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워져야

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개발사업.

지역 내에 양식어업 및 마을 어업,

맨손신고 어업의 정확한 보상을 위

해서는 해양생태계조사는 과거자료

참고보다는 새로운 조사가 이루워져야

한다고 본다 결론은 마을 전체를.

개발하면서 과거의 자료는 아무 소

용이 없음을 분병히 거론합니다.

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저질 및◦ ․

해양생태계 해양물리 추가조사를,

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를 병행하여,

제시하였음

-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

어업권 현황을 조사하고 부유사예측,

모델을 활용하여 예측실시하였음

-예측결과에 따라 사업지구내 적절한

위치에 침사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

소제천 방류부에는 오탁방지막 설

치계획을 수립하였음

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시 주변-

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인 미미한 것

으로 예측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한,

악영향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은 2

중으로 계획하였으며 해양수저질,

및 해양생태계를 사후환경영향조사

계획에 추가하여 영향여부를 지속

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

반영

232

~

284

419

~

599

861

~

873


